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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문

○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의 구제를 위하

여 “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”을 양성화하는 「특정건

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함

2. 제안이유

○ 2019년 4월 「건축법」 개정으로 인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

제금 규정이 강화되었으나, 당시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기회를 부여

하는 특별조치법이 선행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도 없이 개정됨으로써

위반건축물 소유자들의 부담이 가중되었음

○ 더욱이 작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해밀톤호텔

의 불법 증축이 거론된 이래, 서울시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4배까지

인상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(’23.1.9.~’23.2.8.) 하였

음



○ 입법예고 결과, 선 양성화 대책 마련, 생계형 소규모 주택 제외, 부담

기준 경감 등 총 570여 건에 달하는 반대 의견이 제출되면서, 규제

강화에 앞서 기존 건축물의 양성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임

○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는 한시적으로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는

내용의 「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」 8건이 발의된 상

태이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장기간 계류되어 있는

상태임

○ 이에, 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익과 안전에 미

치는 위해가 적으면서 원상복구 등 이행이 곤란한 생계형 또는 소규

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해 주는 특별조치법을 신속히 제정해

줄 것을 촉구 건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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